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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조항 관련 미국과

과테말라 간 분쟁에 대한 패널의 결정과 법리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

른 조약해석 규칙에 입각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의 노동조항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 논문은 무역

-노동 연계의 정당성 기초가 되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 후, 그중 일부를 법적으

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조항을 탐색하여 조약의 목적으로

규정・해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선결적 논증 위에서 본 논문은 적어도 일부의 현

행 노동조항(예: CPTPP)은 이중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핵심 주장을 펼쳤다. 이 논

문에서 논증하고자 한 노동조항의 이중구조란 의무를 부과하는 노동조항의 각 규

정이 두 가지 다른 목표를 추구하며 각 목표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위반의 요건

및 효과가 구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목적은 노동권을 인권으로 보호하

는 것이고(사회적 목표), 두 번째 목적은 무역/투자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

하고 노동조건의 바닥으로의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다(경제적 목표). 이러한 관점

은 무역에서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동조항의 경제적 목표를 존중하

고 추구하면서도, 노동조항이 추구하는 또 다른 규범적 가치인 사회적 목표를 동

등하게, 또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해석론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는 점점 국제통상을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인식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는 현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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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과 그 후속 조치가 화제다.1) 백

악관의 발표와 그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우리의 뉴스를 연

일 채우고 있다.2)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다.3)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관세를 외교 정책 전략의 핵심 요소

로 사용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집권 후 관세는 실제 그의 대외경제・무역
정책 그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이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생산기지

이전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4)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

세대 이상을 풍미했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자

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기반으로 한 기존 국제통상법의 시

대가 저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무역분쟁이 발생

했을 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법적으로 의지할 규범은 여전

히 우리가 체결한 통상협정일 것이다.

우리가 체결한 여러 FTA는 체약당사국의 노동 규제와 관련한 의무를 정하

는 장(章, chapter) 또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이하 ‘노동조항’).5) 대한민국-

미국 FTA (‘한-미 FTA’) 제19장과 대한민국-유럽연합 FTA (‘한-EU FTA’)

1) The White House (2025),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Executive Orders, April 2,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

2025/04/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

bute-to-large-and-persistent-annual-united-states-goods-trade-deficits/

2) 美상무 "상호관세 부과 연기 없어…트럼프 발표는 농담 아냐", 연합뉴스 2025. 4. 7. 자 기

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000300071. “보복하거나 협상하거나…'트럼프

관세' 대응 분주한 세계 각국”, 중앙일보 2025. 4. 6. 자 기사, https://www.joongang.

co.kr/article/25326478.

3) John McCormick (2024), “Trump Calls Tariffs the ‘Most Beautiful Word’”, The Wall
Street Journal, Oct 17, 2024, https://www.wsj.com/livecoverage/harris-trump-election-10-16-2024/

card/trump-calls-tariffs-the-most-beautiful-word--YMVPAupw4EjBRp6yobOy.

4) “[통상이론 붕괴, 新공급망 시대] ①세계화→현지화…지도 바꾼 美 관세전쟁”, 아시아경제,

2025. 2. 26. 자 기사. 이 기사는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

전을 분석하였다.

5) 자유무역협정 노동조항의 이론, 역사, 제도에 대한 포괄적 분석은 남궁준(2019), 자유무역

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이론, 역사, 제도 ,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우리가 체결한 FTA 노

동조항에 대한 개괄적 분석은 배연재(2021), “한국의 기체결 FTA의 노동조항 및 한-EU

FTA에 따른 노동분쟁의 국제법적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 제19권 제2호, pp. 35-47; 이

천기(202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연구자료 22-09,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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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이 노동장 또는 노동조항의 대표적 예다. 그런데 한-미 FTA , 한-EU

FTA 는 물론, 우리가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CPTPP)이나 기타 2006-7년 이후 미국 또는 EU가 당사자가 되어 추진

또는 체결된 FTA의 노동조항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6) 첫째, 최종분쟁

해결절차인 중재절차에 회부 가능하고(adjudicatable) 일반적 무역사안과 같이

위반 지속 시 제재수단으로서 상대방의 특혜관세 철회까지 허용할 수 있는

(sanctionable, 미국 FTA 노동조항의 경우에만 해당) 주요 의무를 세 가지 두

고 있다. ① 자국의 (일정한) 노동법을 실제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집행할 의무

(집행의무);7) ② 객관적인 국제문서에 규정된 노동기준(주로 국제노동기구의

문서)에 부합하도록 자국 노동법을 제정・유지할 의무(입법의무);8) ③ 일단 입

법된 노동법의 보호수준을 완화 내지 저하시키지 않을 의무(역진방지의무)9)가

그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무의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해당 행

위가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이루어져야 한다.10) 이하에서는 이

를 ‘무역영향성 요건’으로 줄여 칭하는데, 무역-노동 연계 제도로서 FTA 노동

조항에서 이 요건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따라서 위 법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무역영향성 요건’의 법적 의미는 2017년 6월 그 최종보고서가 공표된 역사

상 최초의 노동조항 위반 중재사건인 미국-과테말라에서 주요 쟁점으로 자세

하게 검토되었기에 이론과 법해석론을 접목시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논의 소

재가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무역-노동 연계를 둘러싼 오랜 경제적・정
치사회적・법(이론)적 논쟁을 간략히 복기하고 유형화하면서 법해석론의 기저

에 전제된 규범적・사실적 논거를 점검한다(Ⅱ). 이어서 미국-과테말라에서 개

6) 필자는 FTA 노동조항의 발전을 크게 세 단계, ‘탐색기’(1993-2007), ‘정착기’(2007-2017),

‘강화기’(2017-현재)의 시기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이하의 특징은 대략 2007년 전후를 기

점으로 체결된 ‘정착기’ FTA 노동조항에서 뚜렷히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대구분의 근

거와 내용 및 정착기 FTA 노동조항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남궁준(2019), 자유무

역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이론, 역사, 제도 , 한국노동연구원, pp. 40-67 참조.

7) 예를 들어 한-미 FTA Art. 19.3.1; 한-EU FTA Art. 13.7.1; CPTPP Art. 19.5.1.

8) 예를 들어 한-미 FTA Art. 19.2.1; 한-EU FTA Art. 13.4.3; CPTPP Art. 19.3.

9) 예를 들어 한-미 FTA Art. 19.2.2; 한-EU FTA Art. 13.7.2; CPTPP Art. 19.4.

10) 다만 2019. 7. 4. 시작되어 2021. 1. 20. 전문가패널보고서가 공개되어 종료된 EU-대한민

국 분쟁의 대상조항이었던 한-EU FTA Art. 13.4.3. 제1문(입법의무)의 경우 이 ‘무역영

향성’ 요건과는 조금 다른 무역관련성 요건의 적용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으나 이 논문에

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는다.



198  법학논고 제89집 (2025. 04)

진된 당사국의 주장 및 중재패널의 판단 중 무역영향성 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소개한다(Ⅲ). Ⅱ.와 Ⅲ.의 논의를 토대로 미국-과테말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며 이 연구의 무역영향성 요건 해석론을 전개한다(Ⅳ). 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 현 시점 더욱 의미를 갖는다는 점

을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Ⅱ. 무역-노동 연계의 이론적 쟁점: FTA 노동조항과 무역영향성

요건의 이론적 의의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촉매로 기능하는 동시

에, 한 국가 내 분배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비판받기도 한다.11) 지구적

경제통합은 유연화・민영화와 함께 개별 국가 단위로 설계된 복지국가 체계를

위협하는 원인이며,12) (고용・노사관계로 좁혀 보자면)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

제장치인 노동조합・단체교섭 제도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되기도 한다.13) 이

러한 배경에서 무역자유화를 법적으로 견인하는 통상협정 혹은 통상 관련 국

내법 안에 노동과 사회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무역-노동 연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북미와 서유럽의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중

심으로 퍼지게 되었다. 이에 연계 제도 중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집행이

가능한 노동 관련 의무를 규정하는 ‘노동조항(labour provisions)’ 또는 ‘사회조

항(social clause)’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의 쟁점은 복합

적인데 논자의 이해관계 및 사실・가치・정책 판단, 즉 ① 국제무역・투자와
노동기준이 상호 어떤 관계를 갖는지(노동조항을 도입해야 할 사실적 이유, 즉

문제가 존재하는지); ② 노동조항이 추구해야 (그리고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목표로서 (법)규범적 가치가 무엇인지; ③ 현재 노동기준/노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노동기준/노동권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11) ILO (2017), Handbook on Assessment of Labour Provisions in Trade and Investment
Arrangements, p.1; 연구에 따라서는 국가 간 불평등, 즉 개발도상국의 추가적 발전을 실

질적으로 제약하는 역기능을 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장하준(2004), 사다리 걷어차기 ,

부키.

12) Stone, K. V. W. (2006), “Flexibilization, Globalization, and Privatization : Three Challenges

to Labour Rights in Our Time”, 44 : 1 Osgoode Hall Law Journal, 88ff.

13) Bercusson, B. and C. Estlund (2007), Regulating Labour in the Wake of Globalisation,

Hart Publishing,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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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규제역량 부족, 정치적 의지 부족), ④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를 두고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

1. 연계 찬성론 A

첫 번째 입장은 연계 찬성론이다. 이 견해는 지구적 차원의 경제통합이 각

국의 노동기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이해하며, 그 이론적 틀로 사회적 덤핑

(social dumping)을 통한 불공정경쟁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바닥으로의 경쟁

(race to the bottom) 및 노동인권 보장을 제시한다(연계 찬성론 A).14) 이 견

해는 노동기준이 노동비용이라는 전제 위에 한 국가가 채택・유지해야 하는

‘적정한’ 수준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용인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상품을 생

산・수출하는 것은 일반 덤핑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다(‘사회

적 덤핑’). 무역상 이득을 얻기 위해 노동기준을 과소 보호하는 것은 국제무역

상 경쟁 규칙을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로서 절감한 비용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제통상법 관점에서의 불공정 무역행위).15) 바닥으로의

경쟁 이론에 근거한 연계 찬성론은 국가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파악한다. 무역・투자 자유화로 자본의 이동은 자유로워졌지만 노동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조

건・고용보호 수준을 완화시킬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16) 이러한 경쟁 속에서

국가는 최적화된 수준의 노동규제를 할 수 없어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규

범적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규제이론

및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기본권/인권 침해). 이러한 시각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공통된 게임의 규칙(보편적 노동조건과 처벌의 방식)을 정하고 위반하는 국가

를 제재하여 이 집단행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17)

요컨대 연계 찬성론 A는 ① 무역/투자의 세계화는 노동기준의 향상과 전체

적으로 음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설령 세계적 규모의 통계적 증거를 발견하긴

14) 강유덕・고보민(2016),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비교 분

석 , 무역학회지 41 : 3, 한국무역학회, pp.4-6.

15) Servais, J. M. (1989), “The Social Clause in Trade Agreements : Wishful Thinking or

an Instrument of Social Progress?”, 128 : 4 International Labour Review 423.

16) Bercusson, B. and C. Estlund (2007), Regulating Labour in the Wake of Globalisation,
Hart Publishing, p.2.

17) Hyde, A. (2006), “A Game-Theory Account and Defence of Transnational Labour

Standards”, in Craig, J. D. R. and S. M. Lynk (eds) Globalisation and the Future of
Labour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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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도 사례증거(anecdotal evidence)는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규범적으로 ②

(국제/통상 차원에서) 국제무역과 투자에 있어서의 공정경쟁과 (국내/노동 측

면에서) 사회정의・노동인권 보호는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당한 목표로서

어느 한 국가의 부당한 노동기준 약화/노동권 침해가 체계적으로 또 심각하게

이루어질 때 다른 국가는 다양한 제재수단(무역제재 포함)을 동원해 비례원칙

에 맞게 적용하여 국제적 위법상태를 해결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한다[즉 보편적 경쟁(통상) 규칙 위반과 노동인권 침해는 더 이상 배타적인 주

권행사 사항이 아님]. 이 입장은 개별 국가가 ③ 노동권/노동기준 보장에 소극

적인 이유로 정치적 의지 부족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정책적 관점에서 ④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국제(최

저)노동기준을 설정한 후 이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공정한 중재제도 및 효과적 이행강제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연계 반대론

연계에 반대하는 진영은 먼저 낮은 수준의 노동조건이 해당 국가의 수출경

쟁력을 강화한다는 주장과 무역자유화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기준 수

준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실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18) 규범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국가는 주권에 근거해 스스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최저)

노동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다른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한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이 비숙련 노동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것은 경제발전 단계상 아래에 위치해 풍부한 비숙련 노동 인

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활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19) 결국 노동기준을 국제통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선진국의 위장된 보호

무역주의(disguised protectionism)라는 것이다.20) 또한, 연계 제도를 통해 시장

에서 형성된 수준(생산성)을 상회하는 노동기준을 강제하거나 노동조항 위반

을 이유로 무역제재(예 : 관세 인상)를 가할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이 더

욱 어려워져 근로자들의 고용기회를 잃게 하는 등, 득보다 해가 될 수 있는 점

18) OECD (1996), Employment and Labour Standards : A Study of Core Workers’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 p.105.

19) Trebilcock, M. J. and R. Howse (2005), “Trade Policy and Labor Standards,” 14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267.

20) Bhagwati, J. (2007), In Defense of Globalis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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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다.21)

요컨대 연계 반대론은 ① 지구적 경제통합이 각 국가의 노동기준 개선과 유

의미한 관계가 없거나 만약 있다면 오히려 양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노동조

항은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② 보편적 국제노동기준을 정립해서 모든 국가에

강제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각 국가 간 경제발전 정

도와 정치・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서로 상이한 노동기준을 보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③~④ 연계 찬성론이 이해하

는 방식의 국제통상 협정 내 노동조항이라는 제도는 불필요하며, 만약 진정으

로 개도국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우려된다면 순수한 지원 방식, 즉 선진

국의 개도국에 대한 정보공유, 정책협조, 물적・기술지원 등이 상황을 개선하

는 데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연계 찬성론 B : 노동과 노동기준에 대한 새로운 관점

마지막으로, 연계를 지지하지만 앞서 본 찬성론과는 다른 이유에서, 또 다른

목적・수단을 가진 노동조항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연계 찬성론 B).

이 관점은 연계 찬성론과 반대론이 의도치 않게 공유하는 관점, 즉 노동기준

혹은 노동권을 곧 비용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22) ① 노동권

보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며,23) 설령 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을 유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 수준을 강화하거나(아동노동・고용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정치・사
회적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단결권) 국제투자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24) ②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권 보장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정치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 통상협

정 내 노동조항도 체약국의 노동기준에 대한 발상 전환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④ 처벌이나 제재가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

21) Stern, R. M. and K. Terrell (2003), “Labor Standard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University of Michigan Discussion Paper No. 499, August 2003, p.7.

22) Langille, B. (2006), “Globalization and the Just Society : Core Labour Rights, the FTAA,

and Development,” in Craig, J. D. R. and S. M. Lynk(eds),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Labour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8.

23) Sengenberger, W. (2003), Globalization and Social Progress : The Rol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Friedrich-Ebert-Stiftung, p.10.

24) Kucera, D. (2001), “The Effects of Core Workers Rights on Labour Cost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 evaluating the ‘conventional wisdom’”, DP/130, ILO,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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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EU가 주도적으

로 고안・체결하고 있는 FTA, 특히 그 안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 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예: 한-EU FTA 제13장).

아래의 <표 1>은 노동조항을 설명하고 정당화 혹은 비판할 수 있는 이론들

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 1> 노동조항 관련 이론의 비교・분석

무역-
노동 
연계 
찬반

근거 이론 
분류

이론의 
성격

노동권 
보장의 
성질

무역-노동 
관련성

(문제점)

무역-노동 
연계의 
필요성

연계의 
이상적 
수단

연계와 
보호무역

주의 
관련성

반대론
신고전주의
(워싱턴 

컨센서스)
경제적 비용 증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 

부족

없음
(득보다 
실이 큼)

연계 반대
언제나 
존재함

찬성론 
A

불공정
경쟁

경제적/규
범적 

(공정성:
통상 측면)

비용 증가
음의 

상관관계
있음 무역제재 매우 높음

바닥으로
의 경쟁

경제적/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비용 증가
음의 

상관관계
있음

집단행동
(조건부 

인센티브)

개연성 
높음

인권으로
서의 

노동권

도덕적/
법적

인권
(비용 

증가 可 
하지만 
부차적)

음의 상관 
관계로 

예상되나 
부차적

있음

비례원칙
을 지키는 

모든 
수단(예: 
무역제재)

부차적
(중요한 
것은 

무역제재로 
인권침해 
줄일 수 
있는지)

찬성론 
B

위로의 
경쟁

경제적/게
임이론 
(Stag 
Hunt)

경제적 
순기능 
(공공선)

양의 
상관관계

있음 조정행동

개연성 
낮으나 

무역제재
를 할 

이유 없음

지속가능
한발전/ 

역량 이론

규범적/
경제적

개인의 
자유극대화 
(발전의 

목표・수단)

양의 
상관관계

있음

설득・
협력 통한 
규제역량 

강화

개연성 
낮음

출처: 남궁준(2019),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이론, 역사,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p. 23의 <표 
2-1> 노동조항 관련 이론의 비교・분석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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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론적 논쟁이 무역영향성 요건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갖는

함의

자유무역・투자와 노동조건/노동기준 간 경험적・사실적・경제적 관계에 대

해 각 진영은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다. [연계 찬성론 A]는 양자가 부정

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연계 반대론]은 무의미하거나 양의 관계에 있다고 믿

는 입장도 있고 설령 부정적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무역・투자로 인

해 개별 국가 또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증대되는 전체 효율을 고려할 때 희생

시킬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에 불과하며 그것의 완화・개선은 각 국가

가 국내 제도를 통해 조정해야 할 국내문제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연계 찬성론 B]는 특히 장기적으로 볼 때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며 필수적인

관계이기에 제로섬의 관점 자체를 극복할 것을 주문한다.

당연하게도 [연계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FTA 노동조항은 존재할 이유가 없

는 것이며 오히려 해롭고 부당한 제도이다. 따라서 무역영향성 요건의 의미와

내용을 더 따져볼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연계 찬성론의 관점을 채택해야

FTA 노동조항의 경제적・규범적・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연계

찬성론 A의 입장인지 B의 입장인지에 따라서 무역영향성 요건의 지위와 역할

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투자와 노동조건/노동기준 간 경험적・사실적・경제적 관계

에 대해서는 관련 경험적 연구 문헌이 다수 발표되었으나 문헌별로 방법론과

결론이 통일되지 않아 한 진영이 다른 진영을 충분히 설득할만한 근거로 활용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과 노동 간 관계, 즉 양자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양적 근거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국제)정치적 합의이다. 그리고 그

것이 FTA와 같은 조약에 기술되었을 때 그러한 합의(의사)는 구체적 협정문

해석의 법적 근거가 된다(사실적 관계의 규범적 의제). 즉 개별 사안에서 구체

적 노동조항을 적용할 때 무역영향성 요건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

당 노동조항이 어떠한 이론적 전제, 즉 사실적-정치적-법적 관점을 따르고 있

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관되고 논리적・정합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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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과테말라 사건 분석

1. 사건의 배경과 진행 경과

2017년 6월 26일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관련 분쟁에 대한 첫 중재판정

보고서가 공개되었다.25) 중재 사건은 중미자유무역협정(Dominican Republic-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CAFTA-DR) 제16.2.1(a)조에 대한

미국과 과테말라 간 분쟁이었다. 이 분쟁은 2008년 4월 23일 미국의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과 6개 과테말라 노동조합이 미국 노동부의 Office of Trade and

Labor Affairs (OTLA)에 과테말라의 CAFTA-DR 노동조항 위반을 주장하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과테말라 정부가 노동조합․단체교섭 및 “수용할

수 있는 근로조건(acceptable conditions of work)”26)과 관련된 노동법의 효과

적 집행에 실패했다는 게 진정의 요지였다.27)

2008년 6월 사건은 접수됐고, 2009년 1월 OTLA는 공개보고서를 발간해 과

테말라의 의무이행 실패를 지적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과테말라 정부

의 자발적 개선을 촉구했다. 일부 문제가 개선되었으나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국은 과테말라와 공식 ‘노동협의’를 시작했다. 협의가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8월 과테말라를 상대로 중

재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소 직후 중재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다시 교

섭하여 2013년 4월 노동집행계획이 시작되었으나 양측이 모두 만족할만한 결

과를 얻지 못하고, 2014년 9월 중재절차가 재개되어 최종 판정에 이르게 되었

다. 사건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쟁점은 CAFTA-DR 제16.2.1(a)의 법문 중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의 해석이었다.

2. 대상 조항과 사실관계

이 사건의 대상 조항인 중미자유무역협정(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25) Final Report of the Panel, In the Matter of Guatemala-Issues Relating to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6.2.1(a) of the CAFTA-DR, 14 June 2017(이하 ‘Final Panel Report’).

26) 이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것이다. CAFTA-DR, Art. 16.8(e).

27) ILRF, Wrong Turn for Workers’ Rights :U.S.-Guatemala CAFTA Labor Arbitration

Ruling-and What to do about it, March 201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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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FTA: CAFTA-DR) 제16.2.1(a)조는 협정당사국이 자국 ‘노동법’을 효

과적으로 집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조항은 CAFTA-DR의 노동장인 제16장

에서 유일하게 중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다.28) 정확한 법문은 다

음과 같다.

제16.2조 : 노동법의 집행

1. (a)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일련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국은 과테말라가 ① 조합활동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원직복

직・손해배상, 보복처분에 대한 벌금 납부 등에 관한 법원명령 집행 실패(189

건 사례 제시), ② 근로감독 및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실패(197건), ③ 법정

기한 내 노동조합 신고 접수 및 알선절차 개시 실패(16건)라는 세 가지 방식

으로 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29) ①과 ② 청구에 대해 패널은, 미국이

과테말라가 총 8개 사업장(4개의 해상운송 회사, 3개의 의류제조회사, 1개의

고무농장)의 74명 근로자와 관련된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데 실패한 사실은

증명했으나, 그것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미국 패소 결정을 내렸

다.30) 근로감독 등이 문제 된 ②의 경우 제출된 증거가 과테말라가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지, 즉 사실확인과 증거․절차법적

쟁점이 주로 다투어졌다. 그에 비해 ①은 확인된 집행실패 사실을 전제로 해당

실패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일회성이 아닌 연속

적인 작위/부작위에 의한 실패(‘a course of action or inaction’)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이 글은 이 두 가지 핵심 논점 중 무역 영향성 요건만을 분

28) CAFTA-DR, Art. 16.6.7. ‘탐색기’에 속하는 CAFTDA-DR 노동조항은 이 점에서 ‘정착기’

의 대표적 예인 한-미 FTA 와 구별된다. 앞서 확인했듯 한-미 FTA 는 ‘3대 의무’인

자국 노동법의 집행의무, 입법의무, 노동보호수준 후퇴 금지의무(역진방지의무)와 함께 노

동권의 사법적 구제절차 보장 의무도 중재절차를 통해 위반을 다툴 수 있고, 궁극적으로

무역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29) Initial Written Submission of the U.S., November 3, 2014(이하 ‘US IWS’), para.17.

30) Final Panel Report, para. 594. ③ 주장은 미국의 패널소집 요청 서면에 적시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앞의 ①과 ② 주장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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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데, 이에 대한 분쟁당사자 및 패널의 판단은 다시 두 세부 쟁점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노동법 집행 실패가 언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쟁점ⓐ) 이고, 다른 하나는 ⓐ를 어떻게 증

명할 수 있는지, 즉 제출해야 하는 증거의 내용․종류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문제(쟁점ⓑ)이다.

3. 분쟁당사국의 주장

쟁점ⓐ에 대하여 미국은 ‘경쟁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 노동법 집행 실패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한다. 미국은 이러한 해석

의 근거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31)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32)에 대한 WTO의 관련 판정례를 제시했다. 미국이 인용한

WTO 판정례는 GATT 제3조 제4항의 “그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

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affecting) 모든 법률, 규정, 요건”33)의

의미를 수입상품과 국산상품 간 경쟁조건에 해롭게 영향을 주는, 즉 수입상품

을 경쟁상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할 수도 있는 모든 조치로 본다.34) WTO 분

쟁해결기구가 “affecting” 개념을 이렇게 넓게 풀이하는 것은 GATS 제1조 제

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미국은 지적했다.35) 미국은 WTO 판정례의

GATT와 GATS 조항 해석과 CAFTA-DR의 목적 중 하나인 “자유무역지역

내 공정경쟁 조건의 증진”36) 사이의 유사점을 강조하면서, 이 공정경쟁 조건의

마련이 CAFTA-DR 노동조항의 목적이며 이것의 달성을 위해 무역 영향성 요

건도 GATT와 GATS의 affecting처럼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에 관한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며 과테말라는 무역 영향성 요건이 충

족되기 위해서는 제소국이 노동법 집행 실패라고 주장하는 작위/부작위가 무

역에 일정한 효과(trade effect)를 미쳤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CAFTA-DR 제16.2.1(a)조의 무역 영향성 요건은 경쟁조건에 관한 것

도, 영향을 줄 가능성에 관한 것도 아닌, 실제 발생한 구체적 무역효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37) 과테말라는 미국이 GATT와 GATS의 affecting 개념에

31)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32)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33) GATT, Art. III.4.

34) US IWS, para.100.

35) US IWS, para.101.

36) CAFTA-DR, Art. 1.2.1(c) “promote conditions of fair competition in the free trad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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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WTO 판정례를 인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두 협정의 해당 조항

은 각각 국내상품/서비스와 동종의 수입상품/서비스 간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

한 것으로, 그러한 동종 상품/서비스 비교를 요구하지 않는 CAFTA-DR 제

16.2.1(a)조는 WTO 판정례처럼 무역 영향성 요건을 해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

이다.38) 나아가 과테말라는 동 요건이 “일련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

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요건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만큼 상호 유기적 관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법문의 구조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피소국의 의도 혹은 목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므로, 제소국은

동 조항의 객관적 요건에 더해 피소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가 실제 발생한 무

역상 이득을 얻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는 주관적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9)

쟁점ⓑ에 대하여 미국은 두 가지 사실이 입증되면 무역 영향성 요건이 충족

된다고 보았다. 첫째는 협정당사국 간 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피

소국의 효과적 노동법 집행 실패에 근거해 경쟁의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이다. 주의할 것은 이 경쟁조건의 변화가 가시적인 무역효과(예: 가격 변화, 무

역량, 시장점유율 등)로 연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40) 미국은 주어

진 현실적・제도적 조건을 고려할 때 제소국에게 실제 발생한 무역상 효과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제도적으로

미국은 당해 사건과 관련된 과테말라 회사 내부의 회계장부나 매출 등의 기록

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으며, 설령 상품의 가격 감소 등의 사실을 포착했다 하

더라도 그것이 사건의 노동법 집행 실패로 인한 것인지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41)

이에 대해 과테말라는 무역상 효과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이 꼭 과테

말라 회사의 내부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른 방식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과테말라는 미국 세관에 보고된 수입액(import value)을

활용할 수도 있고, 관련 과테말라 회사의 상품 가격이 다른 회사의 상품 혹은

전체 상품의 평균 수입 가격보다 낮다는 사실 등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

다. 또한, 해당 과테말라 회사에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혹은 이 과테말

37) Initial Written Submission of Guatemala, 2 February 2015, para.458.

38) Id. para.459.

39) Id. para.461.

40) Final Panel Report, para.161.

41)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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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미국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 무역상 효

과의 증명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42)

4. 중재패널의 판단

1) 영향성 요건 해석: 일반 기준 정립

패널은 먼저 해석의 기준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43) 제31조 제1항을

인용하며, CAFTA-DR 제16.2.1(a)조의 목적(object and purpose)을 고려하고

동 규정의 문맥(context)에 부여되는 법문의 통상적(ordinary) 의미에 따라 영

향성 요건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리고 분쟁당사국이 다투고 있는 핵

심쟁점을,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결과 중 어떤 종류의 결

과가 무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하는지로 이해했다. 패널이 보기에 미국은

경쟁조건이 변했을 때 무역에 영향을 준 것이고, 과테말라는 관련 상품/서비스

의 가격이나 무역량의 변화가 확인될 때 비로소 무역 영향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패널은 법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노동법 집행 실패 사실과 협정당사국 간 무역의 존재 사실의 입증으로 충분하

다고 보는 미국의 분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만약 CAFTA-DR

체약국이 미국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노동조항을 초안할 때 북미자

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노동 부속협

정인 북미노동협력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NAALC)처럼 “trade-related(무역관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

이다.44) 따라서 affecting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이상, 두 용어 간 차이는 존중

되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무역에 대한 영향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45)

또 맥락 혹은 체계(context)를 고려할 때, CAFTA-DR 제16.2.1(a)조의 affecting

요건은 협정당사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 행위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

준으로, GATT와 GATS에서처럼 그 적용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기 위한 affecting

과는 기능을 달리한다고 판단했다.46) 즉 미국의 주장과 달리 CAFTA-DR 제

42) Id., para.163.

43)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44) Final Panel Report, para.168.

45) Id., para.167.

46) Id., para.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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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a)조에서는 무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법집행 실패가 아닌 실제로 영

향을 준 법집행 실패를 찾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47)

법문의 문리적・체계적 의미 파악에 이어 패널은 CAFTA-DR 제16.2.1(a)조

의 목적을 분석했다. 패널은 제16.2.1(a)처럼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과

기관・제도에 관한 제16장의 다른 조항은 모두, 노동장 첫 조항인 제16.1조의

체약국이 모두 공유하는 목표(Statement of Shared Commitment)를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48) 그리고 이 공통목표는 CAFTA-DR 서문

(Preamble)에 적시된 결의(resolve), 즉 “회원국 각자의 노동 관련 국제적 의무

에 기반해 추가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한다”와 궤를 같이한다고 이

해했다.49) 이어 패널은 협정의 구체적 목표를 열거한 CAFTA-DR 제1장을 확

인한 후 제1.2.1(c)조의 “자유무역지역 내 공정경쟁 조건의 증진”이 제16.2.1(a)

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다소 빠르게) 도출한 후,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은 노동법 집행 실패 문제는 (그 해결이 바람직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동 조항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고 판시했다.50) 즉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협정당사국의 국제적 의무를 재확인한 CAFTA-

DR 규정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제16.2.1(a)조의 해석에 있어서 직접적

으로 고려되어야 할 목적은 사실상 공정경쟁 조건의 증진으로 국한시켰다.

패널은 이러한 목적 분석 및 노동법과 경제(무역) 간 관계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근거해, 무역 영향성 요건을 매우 좁게 보는 과테말라의 분석도 받아들

이지 않았다. 과테말라는 노동법 집행 실패로 발생한 결과 중 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격 인하 혹은 상품/서비스의 수출입 양의 증감과 같이 구체적

이고 실제로 발생한 무역상 현상을 꼽았다. 패널은 노동법 준수가 대체로 사용

자의 (최소 행정적) 비용 증가, 잠재적 법적 책임의 증가 등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의 노동법 집행 실패는 그에 비례해 사용자/기업 측의 비용 절감의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했다.51)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다른 사용자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동

법을 지키지 않는 일종의 노동조건에 있어서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52) 그러나 패널은 기업의 노동법 위

47) Id., paras 187～188.

48) Id., para.169.

49) Id., para.170.

50) Id., para.171.

51) Id., para.172.

52) Id., para.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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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혹은 정부의 법집행 실패가 반드시 가격이나 무역량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53) 왜냐하면 사용자는 줄어든 노동비용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따라서 무역량・시장 점유율 등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음), 만약 모든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정부도 법집행

을 하지 않는 바닥으로의 경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노동조건만 악화된 채

시장에서의 변화는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54) 따라서 패널은 과테말라의 무역

영향성 해석이 “in a manner affecting the price or volume of traded goods”

와 다름없다고 보았다.55)

이상의 분석을 기반으로 패널은 무역 영향성 요건에 대해 일종의 절충적 해

석을 끌어냈다. 무역 영향성 요건은 해당 사용자가 무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는 이유로 노동법 집행의 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

니며(trade-related로 이해한 미국의 주장 기각), 노동법 집행 실패가 해당 사

용자의 무역 경쟁력에 실제로 이점(competitive advantage)을 주어 경쟁조건을

변경시켰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가격/무역량 변동 등의 입증을 주장

한 과테말라의 주장 기각).56) 즉 무역 영향성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증명해야 한다. 첫째, 해당 사용자가 CAFTA-DR의 한 당사국 시장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하거나, 국내 시장에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을 것; 둘째, 노동법 집행 실패로 인한 효과(비용절감)

가 존재할 것; 셋째, 그 효과가 상당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일정한 경쟁우위를

제공할 것이 그것이다.57)

추가적으로 패널은 경쟁우위와 관련해 그 요건과 증명방법도 설시했다. 첫

째, 경쟁우위는 그 정도가 너무 작거나, 단기간 지속되거나, 지역에 국한된 것

이어서는 안된다.58) 둘째, 경쟁우위 존재 증명을 위해 사용자만 접근 가능한

정보는 증거로 불필요하다.59) 셋째, 비용 혹은 다른 (노동법 실패로 발생한)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주 높은 정확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60)

53) Id., para.177.

54) Id., para.179.

55) Id., para.177.

56) Id., para.195.

57) Id., para.196.

58) Id., para.193.

59) Id., para.194.

60) Id., para.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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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에의 적용

패널은 무역 영향성 요건에 대한 이상의 해석을 과테말라의 해상운송․의류

산업 내 기업의 사례에 적용했다. 전자는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과테말라

기업에 선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후자 기업은 의복을 제조해

미국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이 사용자들은 조합활동/단체교섭 요구를 이유

로 노동조합의 간부 및 회원인 근로자를 해고한 후, 원직복직・손해배상, 벌금

납부 등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패널은 이 사례에서 영향성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살핀 법리를 Quetzal Port 항구를 기반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해상운송 기업의 경우에 맞춰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1. 과테말라 기업은 Quetzal Port 항구를 통해 수출상품을 운송하였는지;

2. 사안의 노동법 집행실패로 영향을 받은 운송회사가 위 수출품을 운송했

는지;

3. 해당 노동법 집행실패로 인해 운송회사의 비용이 절감되었는지;

4. 운송회사의 절감된 비용이 충분한 정도로 수출업자의 경쟁우위로 연결되

었는지

패널은 미국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1-3 사실은 추론되나 4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무역 영향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61)

이어 패널은 의류산업 기업의 사례에서도 무역 영향성의 부재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Avandia 기업의 경우 무역 영향성 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동법 집행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경쟁우위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

외를 인정했다. Avandia 사례에서는 노동조합 조직과 단체교섭을 추진한 노동

조합의 임원 전원을 해고하고, 관련 법원명령이 발부되고 나서 9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행을 거부하는 등 심각하게 노동권을 침해하여 냉각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했다고 보았다.62)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 우위에

대한 증명 없이도 전체적 상황에 근거해 그 존재를 추단해낼 수 있다는 것이

다. 다만 Avandia의 사례 하나만으로는 과테말라가 “일련의 작위 또는 부작위

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노동법 집행에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무역 영향성 요건이 인정된 이 유일한 사례는 과테말라의 위반으로 이어

지지 않았다.

61) Id., para.454.

62) Id., para.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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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패널은 Avandia 같은 사례는 예외적이며, 사실의 문제(matter of

fact)로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했다.63) 이러한

이유로 패널은 Avandia와 Fribo 사례를 구별했다. Fribo 사업장의 경우 사용

자는 근로자 15명을 해고하였고, 법원은 Fribo에 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다만 해고근로자 중 노동조합 간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15명 중 8명은 미지급임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패널은

이 증거만으로는 Avandia의 경우처럼 전체적 상황에서 곧바로 경쟁우위를 추

론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64)

결국 패널은 미국이 제시한 어떤 사례도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실패, 무역

영향성, 연속성 있는 작위/부작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요건 모두

를 만족하지 못해 과테말라는 CAFTA-DR 제16.2.1(a)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 지었다.65)

5. 소 결

패널은 무역 영향성 요건에 대해 일종의 절충적 해석을 끌어냈다. 무역영향

성 요건은 해당 사용자가 무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 집행의

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며(trade-related로 이해

한 미국의 주장 기각), 노동법 집행 실패가 해당 사용자의 무역 경쟁력에 실제

로 이점(competitive advantage)을 주어 경쟁조건을 변경시켰다는 증명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가격/무역량 변동 등의 결과 입증을 주장한 과테말라의 주장

기각).66)

패널에 따르면 무역 영향성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증명해야

한다. 첫째, 해당 사용자가 CAFTA-DR의 한 당사국 시장에 상품/서비스를 수

출하거나, 국내 시장에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서비스와 경쟁관계

에 있을 것; 둘째, 노동법 집행 실패로 인한 효과(비용절감)가 존재할 것; 셋

째, 그 효과가 상당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일정한 경쟁우위를 제공할 것이 그

것이다.67)

63) Id., para.481.

64) Id., para.488.

65) Id., para.594.

66) Id., para.195.

67) Id., para.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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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패널은 경쟁우위와 관련해 그 요건과 증명방법도 설시했다. 첫

째, 경쟁우위는 그 정도가 너무 작거나, 단기간 지속되거나, 지역에 국한된 것

이어서는 안 된다.68) 둘째, 경쟁우위 존재 증명을 위해 사용자만 접근 가능한

정보는 증거로 불필요하다.69) 셋째, 비용 혹은 다른 (노동법 집행 실패로 발생

한)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주 높은 정확도를 가질 필

요는 없다.70)

패널의 영향성 판단 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무역 영향성 요건에 대한 US-Guatemala의 법리 분석

요소
고의

(주관적 
요건)

행위= 
노동법 

집행실패
(객관적 
요건)

노동에 
대한 
영향

(노동권 
침해의 
정도)

무역에 대한 영향
광의 > 무역 영향성 개념 범주 > 협의

경쟁의 조건 실제 결과

㉠ 단순 
무역 참가

㉡ 절감된 
구체적 
비용

㉢ 경쟁상 
이점

㉣ 가격/ 
무역량 변화

미국 N/a ●→ N/a ●→ ○ N/a ?

과테말라 ● ● N/a ● N/a N/a ● ▲

패
널

원칙 N/a ● N/a ● N/a ?

예외 N/a ●→ ●→ ●→ ○ N/a ?

● : 노동조항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 ●→ 의 존재로 추정됨
▲ : 노동조항 위반 자체가 아니라, 구제수단으로서 관세 혜택 적용 중지할 때 그 수준 결정 시 고려
N/a : 적용 없음
? : 논의되지 않음

출처: 남궁준(2019),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 관련 분쟁의 선결 쟁점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p. 59의 [그림 4-1] 무역 영향성 요건에 대한 US-Guatemala의 법리 분석

68) Id., para.193.

69) Id., para.194.

70) Id., para.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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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견: ‘노동조항의 이중구조’에 근거한 무역영향성 요건의

해석론71)

이 논문은 FTA 노동조항을, 동일한 문제현상(예: 노동법의 실효적 집행의무

실패)일 수 있으나, 국제통상(경제)과 노동(사회) 관점에서 볼 때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위법한 상태’, 즉 한편으로는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불공정경쟁’과 다

른 한편으로는 해당 국가 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두

제도를 모두 담고 있는 ‘법적 그림’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 본 논문은

협정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어떤 노동조항 위반 여부를 다툴 때는 제소국이

두 제도 중 어느 것을 택하는지에 따라 그 제도에 부합하는 목적(purpose)과

맥락(context)이 선별 소환되어 해당 노동조항 문언 해석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법률효과(구제수단)만이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 발효 중인 주요 FTA 노동조항의 문언과 체계상 그러한 해석론이 가능하

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의 ‘노동조항 이중구조’에 근거한 무역영향성 해석론은,

관찰자의 선이해에 따라 토끼가 보일 수도 있고 오리가 보일 수도 있는 아래

의 [그림 2]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연구의 해석론을 단계별

로 살펴본다.

[그림 2] 토끼와 오리

출처: Fliegende Blätter 1892년 10월 23일 호의 “Kaninchen und Ente”

71) 이하의 해석론의 원형에 대해서는 Namgoong, J.(2019), ‘Two Sides of One Coin : The

US-Guatemala Arbitration and the Dual Structure of Labour Provisions in the CPTPP’,

35 : 4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pp.483～
5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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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항의 이중 목적

조약의 목적을 확정하는 작업은 조약해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약법에 관

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이 그 일반적 요청을 선언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CAFTA-DR 자체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72) 게다가 목적론적 해석(teleological

or purposive interpretation)은 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해석방법이

기도 하다. 목적은 체계/맥락과 함께 법의 흠결이 있거나 어려운 사안(hard

cases)이거나 문언 자체로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때 특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73) 나아가 조약의 목적은 조약의 문언과 그 문언을 통해 구축하

고자 하는 제도의 배경 이론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74) 즉 노동조항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rationale)는 그 노동조항의 문언을 기술하고, 설명하

고, 정당화하는 데 필요하고 나아가 그 개선을 위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서도 필요하다. 조약해석 관점에서 보더라도 목적과 이론적 근거를 살피는 것

은 해당 노동조항 문언을 실질적으로 더욱 타당하고 정합성 있게 해석하기 위

한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과테말라 패널의 CAFTA-DR 제16.2.1(a)조

및 기타 여러 CAFTA-DR 규정의 해석 중 비판받을만한 대다수는 CAFTA-DR

제1.2.1(c)조의 “자유무역지역 내 공정경쟁 조건의 증진”만을 사건 조항의 목적

으로 삼은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문언적 해석’에 근거해 “affecting trade”의

의미를 “trade-related”로 새기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했다는 패널의 판단도 뒤

이어 나오는 GATT와 GATS의 광의의 “affecting” 해석론을 배척하는 이유와

함께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패널은 GATT와 GATS의 “affecting”의 기능과

CAFTA-DR 제16.2.1(a)조의 무역영향성 요건의 기능이 다르다는 목적론적・
체계적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패널의 잘못은 목적론적・체계적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내 공정경쟁 조건의 증진”을 해당 조항의 유일

한 목적으로 삼은 것, 그리고 순수하게 문언적 해석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고

착각하거나 은폐한 것이다.

현대 조약은 단일한 목적만을 갖는 경우가 드물며 광범위한 사안을 규율하

72) CAFTA-DR, Art. 1.2.2.

73) Suttle, O. (2017), Distributive Justice and World Trad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7.

74) Davidov에 따르면 법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학제 간 작업이 필요하며 이론적, 경험적,

법도그마틱 작업이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Davidov, G. (2016), A Purposive
Approach to Labou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17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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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TA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리고 때로 상충할 수도 있는 다종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극단에 속하는 예로 단일한

조문 하나가 여러 개의 목적을 지향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목적을 어느 것으로 확정하는지에 따라 단일 조문의 복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즉 국제통상에서의 공정한 경쟁조건 마련을 목적으로 정할 경우 그러한

시장에서의 경쟁조건에 객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노동법 집행 실

패 혹은 기타 입법의무나 역진방지의무 위반만이 FTA 노동조항이 염두에 두

는 위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무역영향성 요건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항 의무 위반 행위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노동자의

권리 침해의 해소・완화를 노동조항의 목적으로 여길 경우 자유무역・투자라
는 환경이 기업의 노동법 위반의 주관적 동기로 작용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기만 했다면 그것으로 무역영향성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접근은 예컨대 CPTPP 제19.4조와 같은 규정이 있을 시 더욱 견

고하게 지지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본다.

2. 무역영향성 이중 기준의 근거: CPTPP 제19.4조 해석론의 예시

1) 그 존재 여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실의 법인(法忍)

CPTPP 제19.4조의 제1문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은 각국의 노동법에 의해 부여된 보호를 약화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무

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inappropriate) 인정한다.

일단 ‘부적절하다’는 문언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위 문장 자체가 일정한 법

적 의무를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동 문장의 역할이 무엇일지가

쟁점이 된다. 이 연구는 이 문장이 동 조항은 물론 CPTPP 노동조항 제도 전

체의 목적과 문맥/맥락을 설정한다고 해석한다. 즉 Ⅱ.에서 살펴보았던 자유무

역・투자와 노동조건 간의 경제적・경험적 관계에 대해서 정치적・법적으로
양자가 음의 상관관계/상호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전제되는 사실로서

수용하면서 동시에 자유무역・투자와 노동조건 간의 양방향(two-way link) 관

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각국이 유지해야 하는 적정한 수준에 미달

하는 노동기준(labour standards)은 관련 사용자에게 경쟁상 이점을 줄 수 있

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왜곡함으로써 국제통상・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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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다. 이는 무역과 투자라는 ‘경제의 렌즈’로 볼 때 보이는 모습이다. 동일

한 그림을 이번에는 노동과 인권의 ‘사회적 렌즈’로 들여다 보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최장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며 노동조합・단체교섭을 거부하

는 사용자, 특히 그러한 법위반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

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계속 노동법을 위반하

는 사용자와,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묵인하는 정부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침

해받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및 집행 등의 실패)과 자유무역・투자 간의 관계가 엄밀한 의미

에서의 인과관계가 아니며 심지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조차 아닐 수 있

다는 것이다. 경쟁력을 높이고자 (혹은 높일 수 있다고 잘못 믿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용자가 존재하고 그것을 방기하는 혹은 노동법의 보호수준을 저하

시키려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관계는 존재하는 것이다.

2) 규범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원리의 설정: GATT 제3조와의 비교

둘째, 이 연구는 CPTPP 제19.4조의 제1문이 자유무역・투자상 이득을 얻을

목적 혹은 그러한 동기로 노동기준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normatively)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는 바로 이어

등장하는 제2문이 창출하는 구체적 법적 의무의 원리적 근거가 된다(principle

로서 제1문, rule로서 제2문).

따라서 어느 당사국도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국의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

시킬 수 없다:

(a) 제19.3.1조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령. 단 그러한 면제 또는 완화가 동

조항의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제19.3.1조 또는 제19.3.2조의 노동권/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법령. 단 특

별 그러한 면제 또는 완화가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

과 같은 특별 무역/관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CPTPP 제19.4조의 이러한 문언과 규율구조는 GATT 제3조와 상당히 유사

하다. GATT 제3조 제1항은 회원국의 국내 과세와 규제가 국내 생산을 보호

하기 위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should not)는 점을 인정한다(recognize)고 정

한다. 이어지는 제2항 내지 제10항은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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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규율한다. 다시 말해 제1항은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제3조 전체의 공통

목적으로 설정하고, 특히 제2항과 4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조

세와 규제의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특정하는 구조를 취한다. WTO 상소기

구는 GATT 제3조 제1항은 제2, 4, 5항의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동 항의 해석

에 지침이 되는 일반원리를 설정한다고 보았으며,75) 제3조의 나머지 항은 제1

항 원리가 구체화된 형태라고 보았다.76) 한편 GATT 제3조는 제1항이 설정한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개념, 즉 ① ‘영향을 주는 조치’(measures affecting),

② “동종 상품”(like product), ③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와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 기능 측면에서 볼 때 ①은 ‘문지기’(gatekeeper)의 역할

을 한다. 즉 일종의 예비・선결작업으로 애초에 동 조문의 적용범위 내에 들어

올 수 없는 행위를 배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에 비해 ②와 ③은 보다 실체

적이고 핵심적 작업으로서 위법한 행위(wrongful act)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이를 FTA 노동조항의 주요 의무와 비교해보면 노동조항 조문에서의 ①

“노동법”(labour laws), ② 무역영향성 요건, ③ 각 노동조항 의무의 위반행위

(노동법 집행실패, 노동법 입법실패, 노동법 보호수준 약화)에 상응함을 알 수

있다.

GATT 제3조의 궁극적 목적은, 차별금지를 도구로 삼아 보호무역주의라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국내 조치의 금지와 회원국의 과세와 규제에 있어서의 주

권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동종 상품”과 ‘불리한 대우’라는

개념의 범위와 구체적 판단기준은 이러한 목적에 부응해 늘거나 줄 수도 있고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도 있다.77) WTO 상소기구가 Japan-Alcoholic Beverages

Ⅱ에서 “동종 상품” 개념을 악기인 아코디언에 비유하며 동 개념은 각 WTO

협정 및 개별 규정에 따라, 그리고 해당 사건의 맥락과 환경에 따라 그 구체적

개념의 외연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78) 이러

한 관점을 노동조항의 맥락에 응용할 경우 (“동종 상품” 개념과 기능적으로

비견되는) 무역영향성 요건의 개념, 역할, 기준 역시 동 요건이 위치한 협정과

75) Japan-Alcoholic Beverages II , WTO doc. WT/DS8/AB/R (1 November 1996), at 17–

18.

76) EC-Asbestos, WT/DS135/AB/R (12 March 2001), para. 98.

77) 물론 최근의 WTO 법리는 이러한 입장에 다소 거리를 두는 쪽으로 형성되어 왔다. 예를

들어 Thailand-Cigarettes, WT/DS371/AB/R (15 July 2011), para. 130; US–Clove
Cigarettes, WT/DS406/AB/R (24 Apr. 2012), para. 179 (footnote 372); EC-Seal
Products, WT/DS400/AB/R, WT/DS401/AB/R (22 May 2014), para. 5.105.

78) Japan-Alcoholic Beverages II , WTO doc. WT/DS8/AB/R (1 November 1996), a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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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및 개별 사건의 맥락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무역영향성의 이중 기준 구체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노동조항의 무역영향성 요건은 해석자의 선택,

즉 경제적 목적(국제통상법) 또는 사회적 목적(노동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해석자, 즉 제소국(complainant)이

사회적 목적을 택해서 해당 노동조항을 해석할 경우 무역영향성 요건의 주된

기능은 “노동법” 요건과 함께 예비적・선결적 작업으로서 무역 또는 투자와

무관한 노동조항 의무 위반 행위를 솎아내는 것이 된다. 이때 무역영향성 요건

은 GATT나 GATS의 “affecting”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한다. 앞서 검토했듯

자유무역・투자와 노동조건 간 관계는 양방향 관계라는 점이 법적으로 승인・
의제되었으므로 이 둘 사이의 연계는 추상적으로 항상 존재하기에(추정) 제소

국이 해당 상품/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사용자/기업이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참여 또는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만 하면 해당 무역영향성의

존재는 바로 확정된다. 이는 노동조항의 사회적 기능을 위해 설정된 무역영향

성의 기준은 충분히 충족하는 것인데, 이는 해당 사용자가 무역/투자에 참여하

고 있다는 사실으로부터 그의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하방압력의 존재를

쉽게 추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석자, 즉 제소자가 경제적 목적을 택해서 해당 노동조항을 해석할

경우 무역영향성 요건은 훨씬 더 실체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노

동조항의 의무 위반(노동법 집행 실패 등)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

니라 오직 상당한 정도로 당사국 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으로 인

해 공정한 경쟁조건이 왜곡되었을 때 한해 비로소 노동조항이 시정하고자 하

는 (국제통상법적) 위법상태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목적

에 따라 노동조항을 해석할 때 무역영향성 요건은 불법의 본질을 구성하며

GATT/GATS에서 “동종 상품”의 해석론처럼 위반 판단에 있어 핵심이 된다.

구체적 판단기준도 앞의 사회적 목적에 따른 경우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미국-과테말라 패널이 제시한 3요소 심사기준: ‘첫째,

해당 사용자가 한 당사국 시장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하거나, 국내 시장에서 다

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을 것; 둘째, 노동법

집행 실패로 인한 효과(비용절감)가 존재할 것; 셋째, 그 효과가 상당하여, 해

당 사용자에게 일정한 경쟁우위를 제공할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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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 번째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세

번째 요소의 실현 여부는 (당사국 정부가 아닌) 해당 사용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피소국이 노동법의 보호수준을 완화해서,

제정해야 하는 노동법을 입법하지 않아서 절감한 비용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가져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가격을 유지하되(그래서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포기하되)

이윤 폭을 늘려 재투자를 하거나 회사의 현금보유량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절감된 비용을 활용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으며 그 중에는 사용자의 경쟁우위

를 제공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FTA 노동조항은 기본

적으로 당사국의 행위를 규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사국 내 사인에 불과한

사용자의 구체적 선택에 따른 행위를 평가하고 난 후에 노동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항 위반은 정부의 노동법 실효적 집행 실

패, 입법의무 이행 실패, 역진방지의무 이행 실패라는 정부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제로 사용자의 행위까지 기다려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패널의 3요소 중 세 번째는 제외하는 것이 옳다. 또한 위

반한 노동법이 비용 관련성이 있는 노동기준에 관한 것이라는 입증만 있으면

충분하며 절감된 비용의 구체적 액수까지 양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

아래 [그림 3]은 노동조항과 GATT 제3조의 규율구조와 사용되는 주요 개

념의 역할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3] 노동조항과 GATT 제3조의 핵심개념의 역할

기능
노동조항 GATT 제3조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보호무역주의 금지

규율범위 
안에 

들어오는 
조치

제1단계 “노동법”

“노동법”
국내 판매 […] 등에 

영향을 주는 규제 
또는 과세 조치제2단계

무역영향성 요건
(무역관련성으로서)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화

(의무의 실체적 요소 
구성)

개별 노동조항 위반 
행위

무역영향성 요건
(불공정한 경쟁상 우위 

제공)
“동종 상품”

개별 노동조항 위반 
행위

‘불리한 대우’

불법의 본질 노동(인)권 침해
불공정한 경쟁우위 

획득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차별



FTA 노동조항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요건의 의미와 역할 / 남궁준  221

3. 노동조항 이중구조론의 실익: 정지할 수 있는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이중화

미국의 정착기 FTA는 노동조항을 둘러싼 분쟁의 최종해결절차는 중재이고

피소국/패소국이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상 권고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서 협정상 혜택 적용을 정지, 즉 특혜관세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한-미 FTA 제22.13조와 CPTPP 제28.20조

는 철회 가능한 특혜관세의 수준에 대해서는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

을 정지’라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혜택’이란 협정상 승소국에

게 보장되나 패소국의 해당 위반에 위해 무효화되거나 침해된 혜택을 말하고,

‘동등한 효과(equivalent effect)’는 해당 혜택에 상응하며 금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79)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의 선례를 참고하면 이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무역량

(trade flow)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80) 다시 말해 패소국이 노동조항상 의무

를 위반함으로써 승소국이 패소국과의 무역 또는 투자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losses), 예컨대 승소국의 패소국으로의 수출감소/투자증가 또는 패소국의

승소국으로의 수출증가/투자감소 액수가 철회할 수 있는 특혜관세 액수의 1차

적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목적을 택해 해석한 노동조항 위반

의 법률효과이고 사회적 목적에 따라 해석한 노동조항 위반의 경우는 다른 방

식으로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소국의

선택으로 노동중심적 해석 및 요건충족을 증명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무역영향성 요건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목적을 감안했을 때 (무

역량 변화가 아닌) 침해된 노동권의 피해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철회할 특혜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 해석론에 부응하는 법률효과/구제수단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산정한 노동조항 위반의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

택’ 수준이 사회적 관점에서 계산한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 수준을 훨씬 상

회할 것이며 이것이 입증의 난도 차이를 정당화할 실제적 근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은 이상의 해석론을 [그림 1]에 추가해 이미지화 한 것이다.

79) US–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Byrd Amendment) (Mexico) (Art. 22.6
DSU), WT/DS234/ARB (31 August 2004) para. 3.35.

80) EC–Hormones, (Art. 22.6 DSU) WT/DS26/ARB (12 July 1999), para.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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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S-Guatemala의 법리와 노동조항 이중구조론에 따른 무역 영향성 요건 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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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참가

㉡ 절감된 
구체적 
비용

㉢ 경쟁상 
이점

㉣ 가격/ 
무역량 변화

미국 N/a ●→ N/a ●→ ○ N/a ?

과테말라 ● ● N/a ● N/a N/a ● ▲

패
널

원칙 N/a ● N/a ● N/a ?

예외 N/a ●→ ●→ ●→ ○ N/a ?

사회적 
목적

(국제노동법)
N/a ● ▲ ● N/a N/a N/a

경제적 
목적

(국제통상법)
N/a ●→ N/a ●→ ◎ ○ ▲ N/a ▲

● : 노동조항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 ●→ 의 존재로 추정됨
◎ : 실제 절감된 구체적 비용이 아닌 비용 감소의 가능성 증명
▲ : 노동조항 위반 자체가 아니라, 구제수단으로서 관세 혜택 적용 중지할 때 그 수준 결정 시 고려
N/a : 적용 없음
? : 논의되지 않음

출처: Namgoong, J.(2019), “Two Sides of One Coin:The US-Guatemala Arbitration and the Dual 
Structure of Labour Provisions in the CPTPP,”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35(4), p.507, Figure 3 Elements of Labour Obligation Breach Under 
the Dual Structure Thesis

Ⅴ. 나오며

지금까지 이 논문은 CAFTA-DR 노동조항 관련 미국과 과테말라 간 분쟁

에 대한 패널의 결정과 법리를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따른 조약해석 규칙에

입각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의

노동조항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 논문은 무역-노동 연계

의 정당성 기초가 되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 후, 그중 일부를 법적으로 승인

했다고 볼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조항을 탐색하여 조약의 목적으로 규

정・해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선결적 논증 위에서 본 논문은 적어도 일부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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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노동조항(예: CPTPP)은 이중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핵심 주장을 펼쳤다. 이

논문에서 논증하고자 한 노동조항의 이중구조란 의무를 부과하는 노동조항의

각 규정이 두 가지 다른 목표를 추구하며 각 목표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위반

의 요건 및 효과가 구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목적은 노동권을 인권

으로 보호하는 것이고(사회적 목표), 두 번째 목적은 무역/투자에서 공정한 경

쟁 조건을 확보하고 노동조건의 바닥으로의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다(경제적

목표). 이러한 관점은 무역에서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동조항의

경제적 목표를 존중하고 추구하면서도, 노동조항이 추구하는 또 다른 규범적

가치인 사회적 목표를 동등하게, 또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해석론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점점 국제통상을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인식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는 현 상황에서 더욱 필

요한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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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siting the clause of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in labour provisions of FTAs: a purposive

approach to trade-labour linkages

81)Namgoong, June*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decision and legal reasoning of the panel

regarding the labour chapter dispute unde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CAFTA-D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by comparing it with the treaty interpretation rule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t also seek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structure of labour provisions in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fter examining the theoretical rationales that justify the trade-labour linkage,

this article explores labour provis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that can be

seen as having legally recognized some of these theoretical rationales,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such treaties. Based on

this preliminary argument, the article advances the core claim that at least

some current labour provisions (e.g. those in the CPTPP) possess a dual

structure. It argues that individual clauses imposing substantive obligations

within the labour chapter pursue two distinct objectives, and that the conditions

and effects of a breach differ depending on which objective is implicated.

The first purpose is the protection of labour rights as human rights (the

social goal), and the second is the securing of fair competition conditions in

trade and investment, preventing a “race to the bottom” through the lowering

of labour standards (the economic goal). This perspective represents an

interpretive effort to equally and substantively achieve the social objectives

― the normative values pursued by labour provisions ― while also respecting

and pursuing their economic goals of establishing a level playing field in trade.

*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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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this approach is increasingly necessary in the current context,

where international trade is often perceived as a zero-sum game and protectionist

policies are being competitively implemented.

Keywords : US-Guatemala, labour provisions (in FTAs), like products, 
affecting trade, treaty interpretation


